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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

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. 12. 5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위

1. 심 사 경 과 

 가. 제출일자 : 2013년  11   14일

 나. 제 출 자 : 등포 청장

 다. 일자 : 2013년 11  19일 

 라. 상정일자 : 제179  등포 의  제2차 정례  제4차 행정위 (2013. 11. 2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 ( 제안설명자 : 재정 장 정  )

 

 가. 제안이유

   ○ 2013년 1  1일자로「 세 본 」에 포상   내 이 신설 에 라  

      조례로 위임  사항과 시행에 필 한 을 명 히 하고자 함.

 나. 주 골자   

   ○ 포상  상 정비 (안 제2조)

     - 세 본  제138조에  포상  상과 세정 전  세입 에   

       이 한 포상  상으로  재정비

       ․ 세 본  제138조 제1항 제3 에  “ 려 거나 숨은 세 을 찾아내어  

        과하게 한자”

       ․ 세 본  제138조 제1항 제4 에  “ 속적인 납 려, 체납처 등  

        특 한 노력으로 체납 수에 여한 자”

   ※ “특 한 공적”의 위 근거 령에 의해 세  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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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․ 세 본  제138조 제1항 제5 에  “ 세의 수에 특 한 공적이  

         있다고 인정 는 자”

       ․ 조례 제1조에  “세정 전  세입 에 이 한 자”등으로  상  

         재정비

    ※「 서위 행위규제 」 제55조에 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을 치하고  

       세입  여한 공무 (신설)

   ○ 포상   정비 (안 제3조)

     - 려 거나 숨은 세 을 과한 경  그 수액의 100 의 5 (신설)

     -「 서위 행위규제 」제55조에 라 자동차 을 치하여 체납액을   

        수한 경 에는 그 수액의 100 의 1 ~5 (신설)

     ※ 수 촉탁으로 체납액을 수한 경 는 수촉탁 의 100 의 10 (신설) 

     - 탈루세액 또는 당하게 ·감면 은 세액 산정에 자료제공 경 ~ (삭제) 

       ․ 세 본  시행령 제105조의 2 명시

3. 전문위  검 보고의  (전문위     )

   ○ 본 전 개정 조례안은 2013년 3  23일「 세 본 」제138조(포상 )  

      조항이 신설 에 라 포상 의 상과  등을 에 근거하여 명   

      하게 규정하고, 세입 수공적심사위 의 성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  

      인사  위촉하여 포상 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   

      개정하는 것임.

   ○ 주 내 을 살 보면

     - 안 제2조에서는 포상  상을 「 세 본 」에서 규정하는 “ 려 거나  

       숨은 세 을 찾아내어 과하게 한 자”(안 제1항), “ 속적인 납 려, 체납  

       처  등 특 한 노력으로 체납액 수에 여한 자”(안 제2항), “ 세의   

       수에 특 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 는 자”(안 제3항), “세정 전  세입 에  

       이 한 자”(안제4항)등으로 규정하 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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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- 안 제2조4항의 제1 에 “ 정한 으로 의 수  면한 자  견하여  

       점 료나 사 료 또는 과태료  과하게 한 공무   민간인”을 포상    

       상으로 하고, 안 제2조제5항은 조례안에 규정  “특 한 공적”을 세   

       하여 명시했으며, 안 제2조제6항은 세입 수에 공적이 있음에  포상 을   

       하  아니하는 경 에 해 규정하 고, 

     - 안 제3조  제4조에 포상 의 과 한  명 히 규정하는 조항  

       으로 포상   심의시 과다  문제 등 논란의 소  차단하 고,

     - 안 제5조에 세입 수공적심사위  성하는 경  “ 세에 한 학식과  

       경험이 한 자 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”을 임명할 수 있 록 하여  

       위  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하고 포상  의 공정성을 보하 으며, 

     - 안 제9조에 정한 이나, 포상 의 인이  수액이 행정착 로  

        경 에 포상 을 수하 록 규정하 음.

   ○ 이 전 개정 조례안은 재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라 고 있는   

      세 수포상  제 의 일성을 모하고 제 의 남 을 하  위하여  

      세 수포상 의 을 로 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하고자  

      하는 것으로, 

   ○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수입인 세나 세 수입의 수  늘 는  여한  

      공무 에게 는 포상  인센티브 제 는 포상 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 

      공정성 보가 무엇보다  한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, 본 개정조례안은  

      상위  개정 내 을 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 며, 검 결과 체계나  

      자 에는 다 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.

4. 심사결과 : 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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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별지 제1호 식〉

포상금 지급신청

신  청  징수( 원 발 )액 청 액

(원)

거래 행

계좌번호
비 고

(주 )  명 생 월 건수 합계 본 가산금

신문 지 54g/㎡

190mm×268mm

※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  기 조항 등 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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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별지 제2호 식〉

체납액 징수 (포상금 지급 상) 

(단  : 원)

징수

월

징수 체 납 징 수 내 역 징수

확

( )

특별징수

공적 

(사 )

포상금

청

(지급)액

지급
직급 명 주 명 생 월

도

기

과

번호
목 징수액

※ 본  가능한 한 직원 개 별로 
   신문 지 54g/㎡
   268mm×190m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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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별지 제3호 식〉

숨  원 발  과징수 (포상금지급 상) 

납기

과 (제보 )

 목  
발 

 원

납 무
징 수

 

징 수

확 

( )

포상금지급

직  급

(주 )

  명

(생 월 )
주 명 생 월 포상금액 지급 사 

신문 지 54g/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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